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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37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황현준(공판)

판 결 선 고 2026. 4. 2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5.경부터 2025. 3. 3.경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에서 피해자인 D의 동의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3D 설계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사용하여 피

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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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처벌불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됨[2026. 2. 10. 이 법원

에 제출된 고소취소장(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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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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